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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포교규칙 전문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해설 및 자료

조선총독부 포교규칙은 일제가 조선의 종교단체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제정하여 1915년 8월 16일자 조선총독부관보 

제911호에 공포한 조선총독부령 제83호이다. 이 포교규칙은 일

부가 개정되어 1920년 4월 7일자 조선총독부관보 제2294호에 

조선총독부령 제59호(포교규칙중개정)로 공포되었다. 개정의 이

유는 종교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규칙에 따라 모든 종교단체들의 포교관리자들은 선교사들

과 내국인 사역자들이 펼치는 포교, 포교소설치, 포교소담임자

선정, 포교소담임자변경, 포교소소재지주소, 포교소소재지변경, 

포교자폐지 혹은 포교소폐지 등에 관한 일체를 의무적으로 신

고(屆出)했어야했다. 

한국교회는 일제탄압의 한 상징인 이 포교규칙 때문에, 아이

러니하게도, 1910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있었던 많은 양

의 역사자료들을 얻게 된다. 조선총독부 포교규칙 전문은 다음

의 자료들에서 발견된다. 

(1) ‘조선포교규칙 해설.’ <매일신보> 1915년 8월 19일.

(2) 국가기록원. ‘포교규칙.’ 생산기관: 미상, 생산년도: 1922

년, 관리번호: CJA0004759.

(3)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 제911호 154-155쪽, 

1915년 8월 16일; 제2294호 59-60쪽, 1920년 4월 7일.

(4) 기독교대한감리회. <신학세계> 창간호. 1916년 2월, 

pp. 175-178.

(5) 김승태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한국기독

교 역사 연구소,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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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결교회역사연구회, <일제시대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 

선교현황> 제네시스미디어, 2010년, pp. 15-19. 

(7) 이응호. <한국성결교회의 역사> 제3권. 서울: 성결문화

사, 2000년, pp. 51-54. 

2. 포교규칙 전문

포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함. 

제1조: 본령에서 종교라 칭함은 신도(神道), 불도(佛道) 및 기

독교를 위(謂)함.

제2조: 종교선포에 종사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

여 포교자가 될 자격을 증명할 문서 및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

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함. 단 포교관리자를 둔 교파, 종파 또는 

조선 사찰에 속한 자에게는 제2호의 사실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

  2. 교의의 요령

  3. 포교의 방법

  전항 각호에 든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10일내로 조선 총독

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조: 신도, 각 교파 또는 내지(內地)의 불교 각 종파에서 

포교를 하고자 할 때는 그 교파 또는 종파의 관장은 포교관리

자를 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

  1. 종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

  2. 교규(敎規) 또는 종제(宗制)

  3. 포교의 방법

  4. 포교관리자의 권한

  5. 포교자 감독의 방법

  6. 포교 관리사무소의 위치

  7. 포교 관리자의 씨명 및 그 이력서

  전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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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한다.

제4조: 조선총독은 포교의 방법, 포교 관리자의 권한 및 포교

자 감독의 방법 또는 포교 관리자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변경을 명령할 수도 있다.

제5조: 포교관리자는 조선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포교관

리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에 의하여 소속 포교자 명부를 작

성하여 익년 1월 31일까지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항

의 명부에는 포교자의 씨명 및 거주지를 기재해야 한다.

제6조: 총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이외의 교파 

또는 종파에 대하여 포교관리자를 두게 할 수도 있음. 전항에 

의하여 포교관리자를 둘 때는 10일내로 제3조 제 1항 각호의 

사실을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

제7조: 전조의 포교관리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

정을 준행한다. 제3조 이외의 교파 또는 종파에서 그 규약 등에 

의하여 포교 관리자를 둘 때는 제4조, 제5조 및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행한다.

제8조: 종교 선포에 종사하는 자, 씨명을 변경하며 거주지를 

이전하며 또는 포교를 폐지할 때는 10일 내로 조선총독에게 신

고해야 한다.

제9조: 종교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

소의 류를 설립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

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설립하고자 하는 사유

  2. 명칭 및 소재지

  3. 부지의 면적 및 건물의 평수, 그 소유자의 씨명 및 도면

  4. 종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

  5. 포교 담임자의 자격 및 그 선정 방법

  6. 설립비 및 그 지변(支辨) 방법

  7. 관리 및 유지방법

  전항 5호에 의하여 포교 담임자를 선정할 때는 설립자 또

는 포교관리자는 그 씨명 및 거주지를 구비하고 이력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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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0일 내로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10조: 전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 7호의 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구비하여 조선총독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종교의 용도에 쓰고자 하는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

의소의 류를 폐지할 때는 10일 내로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포교 관리자 및 조선 사찰의 본사주지는 각 그 소속 

사원,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별로 매년 12월 31일 현재에 

의하여 그 신도수 및 그 해에 신도의 증감수를 익년 1월 31일

까지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항의 신고는 포교관리자를 

두지 않은 교파, 종파 및 조선의 사찰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당, 

설교소 또한 강의소에서는 각 그 포교 담임자로부터 신고해야 

한다.

제13조: 포교관리자를 둔 교파, 종파에 속한 자 또는 조선의 

사찰에 속한 자는 본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으며,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포교관리자 또는 본사 주지의 부서(副署)를 첨

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에 위반한 자는 백원 이하

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5조: 조선총독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교와 유사한 단

체로 인정되는 것에 본령을 준용할 수도 있다. 전항에 의하여 

본령을 준용할 단체는 이를 공고한다.

부칙

제16조: 본령은 대정 4년(1915)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

다.

제17조: 명치 39년(1906) 통감부령 제45호는 이를 폐지한

다.

제18조: 명치 39년(1906) 통감부령 제45호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는 본령 제2조에 신고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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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3조의 인가 혹은 제9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단 본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4

호의 사항, 본령 제9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같은 조 제1항 제

3호 제5호의 사항 및 포교 담임자의 씨명 및 이력을 구비하여 

본령 시행일부터 3월내로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9조: 본령 시행에 제(際)하여 현재 종교선포에 종사하며 

포교관리자를 두며 또는 종교의 용도에 쓰는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의 류를 관리하는 자로서 전조에 해당치 아니하는 자는 

본령 시행일부터 3월내로 제2조 제3조 또는 제9조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제9조의 

사항을 신고하는 자는 본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

다.

3.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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